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 – 42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

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

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8천만 원

  ㅇ 공사: 88억 3천만 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8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6천 7백만 원

  ㅇ 공사: 88억 3천만 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원

  ㅇ 공사: 88억 원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4천만 원

 사.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원

  ㅇ 공사: 88억 원

 아.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2천 3백만 원

  ㅇ 공사: 88억 3천만 원

차.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7억 1천만 원

  ㅇ 공사: 265억 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9천만 원

  ㅇ 공사: 265억 1천만 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1천만 원

  ㅇ 공사: 265억 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7억 7백만 원

  ㅇ 공사: 265억 1천만 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9천 5백만 원

  ㅇ 공사: 265억 2천만 원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7억 7백만 원

  ㅇ 공사: 265억 1천만 원

사.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7억 1천만 원

  ㅇ 공사: 265억 원



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3천만 원

- 부 칙 -

①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3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


